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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시

 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 제목 소방기본법 시행령·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·시행 알림

『소방기본법 시행령·규칙』 일부 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·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

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공포·시행일 :2018.6.27.( 보게재)

나.주요 개정내용

-(소방기본법 시행령)소방기본법 개정(2017.12.26.)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

치 상 지역을 정하고,한국소방안 원에 교육평가심의 원회를 두며,손실보상의

기 지 차·방법을 정하고,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경우 100만원

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 을 정함.

-(소방기본법 시행규칙)소방기본법 개정(2017.12.26.)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

설치기 을 정하고,손실보상 지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함.

붙임 1. 통령령제28995(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)1부.

2.행정안 부령제62호(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)1부.

3.(참고)소방기본법 시행령·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보고 1부.

4.(참고)소방기본법 제25조(강제처분 등)활용 지침 1부.

5.(참고)강제처분(즉시강제)등 지침 참고자료 1부.

6.(참고)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활동 등 련 례 법리 정리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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